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자는 제13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가.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강

화, 방지 또는 완화할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

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비준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

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

벨부착제도, 녹색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마.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바.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문제,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다루는 방안, 그리고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사.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

면에 관한 협력

아.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자. 불법 벌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벌채를 해결

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차.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카.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회적 대화와 남녀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타.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또는

파.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자는 그들이 개발한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

범위하게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